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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업무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개정( '22.9.24.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

련하고, '22.9.24.부터 공포 · 시행합니다.

□ 「혈액관리법」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 내용
○ 헌혈증서 재발급이 가능함에 따라, '22.9.24. 이후부터 변경된 헌혈증서 발급

- 헌혈증서 색상을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
- 헌혈증서 상단 증서번호에 재발급 여부를 나타내는 두 자리 추가 표기

○ ' 22.9.24.이후 발급된 헌혈증서에 한해 1회만 재발급 가능
○ 유효하지 않은 헌혈증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유효성

검증 필요
- 신규 헌혈증서(노란색)에 한해 유효성 검증 실시, 기존 헌혈증서(파란색)는 유

효성 검증 불필요

3. 이에, 의료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"헌혈증서 재발급 실시 안내자료(붙임)"를

보내드리니, 소속 의료기관(원무과 또는 헌혈증서 담당자)에 '22.9.20.(화) 18:00까지 전파하여,

헌혈증서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20220924 헌혈증서 재발급 실시 안내(의료기관용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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